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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등 감면 연장 
- 소상공인·건물주 상생협력으로 코로나19 위기극복 동참 -

- 인하금액 50%에 대해 재산세(건축물·토지) 등 200만원 한도로 최대 100%까지 감면 -

인천시가 소상공인(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한다.

인천광역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착한 임대인이 인하해 준 임대료 

인하액 상위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에 대해, 재산세·지역자원시

설세·지방교육세(이하 재산세 등)를 200만 원 한도에서 최대 100%까

지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연장은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다.

감면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부속토지 포함) 

소유자로서 소상공인에게 2022년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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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하액이 큰 상위 3개월의 평균 인하 임대료 50%에 대해 건

축물과 토지 재산세 등을 합쳐 200만원 한도로 최대 100%까지 감면

해 준다.

지난해에는 과세기준일(6.1.) 이전에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감면했다. 그러나 올해는 과세기준일(6.1) 이후에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 감

면대상을 확대했다.

군·구에서는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5월까지 의회 의결을 거쳐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감면할 계

획이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이번 지방세 감면 연장이 힘

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인천시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과 생산 감소 등 경제적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간

접 피해자에 대해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

사 유예 등 다각적인 세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